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를 선택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예술인] - [고

용(산재)보험 상실(이직)신고]를 선택합니다.

로그인
1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작성방식을 선택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 돋보기 버튼을 이용하여 신고대

상 사업장 관리번호를 선택하면, 기 신고된 대상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직접입력]방식은 민원인이 직접 입력합니다.  [엑셀

파일 불러오기]는 [샘플파일 다운로드] 를 통해 다운

로드한 엑셀파일형식에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엑

셀파일 불러오기] 를 이용하여 업로드 하는 신고방

식으로, 다수의 인원을 신고할 때 용이합니다.



‘+‘ 버튼을 눌러 행 추가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고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팝업을 확인합니다.(다른 문구가 뜬다면 주민등록번호 확인요망)

확인 후,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상실사유’를 입력합니다.

‘상실일’에는 자격상실 사유(해당 사업장에서의 이직 또는 노무제공 종료,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예시) 노무제공 종료일/상실일: 1월31일/2월1일 , 1월30일/1월31일

[상실사유 구분코드]

◈ 자진이직: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예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폐업 · 도산(예정포함),공사 중단,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 ·계약파기 포함), 피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또

는 계약 파기

◈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고용보험 비적용



‘해당년도 보수총액’에는 이직일(마지막 용역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보수 총액을 적되, ‘전년도 보수총액’란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보수총액은 계약금액에서 비과세 소득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2년 기준경비율: 25%, 2021년 기준경비율: 20%)



대상자 1명의 입력을 마친 후에 신고대상이 더 있다면 ‘+ ‘ 버튼을 눌러 계속 입력( 반복)합니다.  

모든 입력이 끝난 후, [임시저장] 및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하여 오류발생여부를 확인합니다.  오류

가 없는 경우, [접수] 버튼을 눌러 신고를 마칩니다.

• 신고자료 검증 시 아래와 같이 ‘연도 중 요율변경 보수총액 구분신고 대상입니다’ 뜨는 경우에는,  

보수를 기간별로 구분하는 ‘보수총액구분신고’를 병행합니다.( , 참조)



• 신고자료 검증 시 아래와 같이 ‘연도 중 요율변경 보수총액 구분신고 대상입니다’ 뜨는 경우,  

보수를 기간별로 구분하는 ‘보수총액구분신고’를 병행합니다.

• 보수총액 기재 칸 옆, 보수총액구분신고 아래에 있는 ‘입력 ’버튼 을 클릭합니다.



• 연도 중 요율변경 사업장 보수총액 구분 신고 팝업에서 기간별 보수를 입력합니다.

• 입력 후, ‘[신고자료 검증]’을 클릭하여 오류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저장] 합니다.

• 팝업 신고(구분신고)를 마친 후, 과 같이 신고를 완료합니다.



• 상실신고 접수완료 후 조회 화면입니다.

경로: [마이페이지] - [민원접수현황 조회] – [4대공통서식] –[[ 조회] 클릭


